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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앙 지 방 법 원

제 26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1고합353  살인

  고  인 ○○ (000000-0000000),  ○○○○

주거  이천시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

등 지  이천시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

검       사 민

변    인 변 사 이상훈, 원 , 

 결  고 2011. 7. 20.

  

주 문

고인  징역 23 에 처 다. 

 사시미칼 1개(증 1 )를 몰 다. 

  

이 유

범 죄 사 실

  고인  2010. 6.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○○ 소  ○○○○ ○○ 부지를 300

억 원에 인 는 약  체결 고 그 일  추진 나 자  마 지 못해 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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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지 었다가, 2010. 8. 경 ○○인 사업에 심이 있  고등  동창인 해자 

이○○(남, 00 ) 부  그룹 회장 등과 인맥이 있어 자  마  니 공동  

 ○○부지 매입사업  추진 자는  고 해자  인 이○○ 부  10억 원

 차용 는 등 함께 자  구 러 다 다. 

  그러나 고인과 해자가  ○○부지 매입자  조달에 실 함 써 매입이 산

 상황에 이르게 고, 그 에 고인  해자  합 에 라 해자가 이○○

부  차용   원  9억 6,000만 원  주식에 자 나 약 1억 원 도  

손실 지 보게 자 사업 실   자  손실에  부담감  갖게 었고, 나 가 

이  같  상황에   주식 자  조달  해자 부  ‘○○ 인  건  사시키

지 못 면 뿐만 니라  가족들도 가만히  다.’라는 취지  지 듣게 

어 상당  도  스트 스를 게 었다. 

  그러자 고인   같  상황과 스트 스에  벗어나고자 해자를 살해  마

 고, 2011. 3. 31. 09:30경 이천시 ○○○ ○○○ ○○ ○○ 주변 상 를   없

는 주 용품 매장에  생 회칼 1자루(칼날 이 약 28cm, 체 이 약 42cm)를 8만 

원에 구입 여 고인이 운  00○0000  ○○○ 승용차  운  매트 에 감

추어 었다. 

  고인  2011. 3. 31. 10:10경 이천시에 있는 부고속도  이천 톨게이트에  

해자를 만나  ○○○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동 여 같  날 11:10경 울 강남구 ○

○○ ○○○-○○ ○○○○○ 집에 이르러 사채 업자인 ○○ 등  만나 자

 마  등에  이야 를  , 같  날 11:20경 자 주차장  나가 승용차 

매트 에 겨  생 회칼  꺼내어 허리춤에 겨 들어  후  통 를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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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 해자  뒤를 이며 회를 엿보다가, 같  날 11:25경 ○○ 등과 를 

며 심 고 있는 해자  뒤  다가가  칼  꺼내들고 해자  구리 부 를 찌

르고 계속해  항 는 해자를  칼  33회 찔러 간과 폐 등에  다  

손상에  과다출  등  사망 게 다.

  이 게 여 고인  해자를 살해 다.

증거의 요지

1. 고인  법 진

1. 증인 황○○, 조○○, 이○○, ○○, ○○, 강○○, 권○○, 이○○  각 법 진

1. ○, ○○, ○○에  각 경찰진 조

1. 신○○, 권○○  각 사실 인

1. 조   목 , 품 사진

1. 해자에  부검감 , 고인에  신감 결과

1. 사보고(이천○○○○ ○○ 인  ), 사보고( 생 장 CCTV사진  동 상

CD 첨부 ), 검증조 ( 장검증 )  사진, 사보고(주식  ), 사보고

(통 내역 CD첨부 ), 사보고(참고인 ○○, ○○, ○○ 등과 통 ), ○

○에  녹취  작 보고, 사보고( 자 ○○ 통 내역 검토  통 상  조

회 등)

1. 장사진 등, 고인이 범행 당일 착- 신  통 내역, 고인이 해자에게 신  

통 내역, 해자가 고인에게 신  통 내역, ○○ 명  ○○증권 계좌 거래

내역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 명  각 계좌 거래내역, ○○ 축 행 종합

 거래내역, ○○ 축 행 출  이자지 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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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 해당법조   택

   법 250조 1항( 징역  택)

1. 몰

   법 48조 1항 1

양형이유

  고인  이 사건 범행이 생  날 이른 침부  고인  처  들에게 어떠  

사건이 생 지도 모른다는 시를  후, 범행에 사용  생 회칼  구입  

여 이천시 ○○○ 일  주 용품매장  돌 다니다가 생 회칼  구입 여 자신이 운

 차량에 겨놓  채 해자를 만나고, 이 사건 범행  지르  직 에 범행 

장 집  장실에  범행  결 를 가다듬는 듯  행동  지 며, 이 

사건 범행 직후 고인  동생인 ○○  여  해자가 고인  주식 자  

리  계좌에 있는 주식 자  고인  다른 가족들 명  계좌  이체 게  

 등에 추어보면, 어도 범행 생 당일 침부  해자를 살해  것  계획

 것  보인다( 고인  이에 여 고인이 해자를 만나러 가  도  권○○

이라는 사람 부  가 는데, 이에 신변   느껴 자신  보  목

 생 회칼  구입  것일 뿐 해자를 살해  여 구입  것  니라고 주장

나,  ○○부지  여 상담  는 사를 가  것  보이는 권○○  

 인 여 고인이 신변에  느 다는 것도  어 고, 사 고인

 주장에 라 고인이 신변   느 다고 라도 자신  보  여 

칼날 이가 약 28cm에 이르는 생 회칼  구입 다는 것  납득  어 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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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리고 고인   같  계획에 라  생 회칼  이용 여 다른 사람들과 

이  해자를 뒤에  갑자  1회 찌른 후 항  해자를 추가  31회나  

찔 고, 나 가 해자가 히 항  상실  채 닥에 쓰러지고 신고를  경

찰 이 범행 장  출동 에도 경찰  라보며 쓰러 있는 해자를 1회  

찌르는 등 극도  잔  범행  질 다. 

  나 가 고인  이  같이 계획 이고 극도  잔  범행  통 여 그 엇보다도 

보 어야  요  법익인 해자  생명  침해 는 죄질이 극도  나  이 사건 

범행  질 에도, 사 에 부  이 법 에 이르 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

 동 에 여 일 지 못 고 이해 도 어 운 변명  고 있는 , 고인이  

지 지 보인 고 우 는 모습이 과연 고인  진  사에  것이었는

지 심스럽 지 다. 

  라  고인에 여  고가 불가 다. 

  다만, 고인  해자   ○○부지를 매입  여 자처를 모색   자

 조달이 원 게 지  매입 사업  진행 자체가 산  에 처 게 자 

 사업 실 에  과도  부담감  게 었고, 그러   해자 부  마  

고인이  사업 실 에  책임  모  부담해야 다는 취지  지  상당

 스트 스를  , 해자가 이 사건 범행  고인  가족에  해

가능  언 에 이르자  부담감과 스트 스를 이 지 못 고 이 사건 범행에 

이른 것  보이는 (이에 여 고인  이 법 에 이르러 고인  고인  

가족이 해자 부  장 간 폭    당 여 지속 인 체 ․ 신  해를 

보 고, 이러  해자  폭   에 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  지르게 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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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주장 나, 고인이 주장 는 객 인 증거인 고인  처 강○○  해자 사

이  통 내역, 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 에 가지고 있었  고인 들  사진 등

 이 법 에 이르 지 출 지 고, 고인  고인  처인 증인 강○○  

법 진 만 는  주장  들이 에 부족 다),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

신이 지른 행동에 여는 자 고 있는 , 고인이 폭 범죄  인 여 사처

벌    없는 , 이 법 에 이르러 해자  가족에 여 자료 명목

 합계 5,000만 원  공탁  , 고인에  양 상 권고  징역 12  이

상 25  6월 이  는 징역인 {살인범죄군. 2. 보통동 살인, 특별가 역(특

별가 인자 : 계획  살인범행, 잔  범행 법)}  그 에 고인  연 , 행, 

경, 범행  동  단, 결과, 범행 후  황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모든 양 요

소를 참작 여 심원  양 견  다 견  들여 주 과 같   

다.

  이상  이  주 과 같이 결 다.

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

1. ㆍ 죄에  평결

  심원 9명 공소사실에 해 죄 견

2. 양 에  견

  징역 18  : 2명

  징역 20  : 3명

  징역 23  : 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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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사      훈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도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